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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과 건강수  차이 연구

1)박진욱․정민수

이 연구는 임금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화가 그들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특히, 비정규직으로의 계속 고용이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하락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측정 자료로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3차년도 및 4차년도 건강 부가조사를 사

용하였다.  고용상태 등을 추출하여 최종 연구에 적용된 대상은 남성 1,207명, 여성 

582명이었다.  이 연구는 이들의 고용형태를 4가지 범주로 나누고 일반화추정모형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하였다.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동등

화 가계소득, 학력수준, 직업계층, 혼인여부), 건강행동, 의료접근도를 통제하여 분석

한 결과, 대상 기간(1998~2000) 동안 고용형태의 변동은 건강 수준에 유의하게 악영

향을 주었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고용 불안정성은 다수 노동자

들의 노동조건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이 종사상 지위나 임금, 복리후생에 대한 직접

적 차이 뿐만이 아니라 건강수준의 격차까지 야기한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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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8월)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

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

으로 2003년에는 55.4%로 하락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다시 하락했다.  그

리고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시간제근로(7만 

명), 용역근로(9만 명), 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발표는 일견 비정규직 문제에 한 혼란을 불러 일

으킬 수 있다.  통계청의 기 에 따르면 주당 1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

우 임  노동자로 분류되며, 비정규직의 규모 역시 노동계측에서 발표

하는 황과는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1)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시간제근로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비정규직의 97.9%(861만 명 가운데 843만 명)가 임시근로를 하고 있으

며, 이러한 비정규직이 체 노동자의 반을 차지한다는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결국, 시장 유연화(market flexibility)의 결과로 노동시장에

서의 정규직, 소  말하는 안정 이고 좋은 일자리는 어들었고, 신

에 비정규직의 증가로 차별화된 노동시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직

과의 임 격차, 낮은 복지수 ,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의 불평등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두되었다(김일호 외, 2005; 이시균,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1990년  들어 서구를 포함한 부분의 

산업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고 있다(Benach, 2000; Holmlund & 

Storrie, 2002).  그 형태는 각 국가마다 산업구조  노동시장에서 비정

1)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추산되는데, 략 

체 노동자의 약 35%에서 6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주와 황

정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추정을 둘러싼 논의에는 김유선(2004, 

2007), 정이환(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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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이 차지하는 비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로 학력, 

미숙련, 여성, 고령자, 단순노무자, 건설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공통 이 있다(Bielenski, 1999; Micheal & Vekker, 

2001; Steven, 1998).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 노동자의 70%는 비정규

직이라고 보고되었다(정진주․황정임, 2005).  이들은 일반 으로 산업

재해와 같은 노동조건에서도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비

정규직은 임 이나 고용복지 부문의 차별을 받으면서 험한 노동조건

에는 더 많이 폭로되는 ‘이 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러한 노동조건이 고착화되고 구조 으로 확 ․재생산되어 비정규 노

동자의 근로의 질에 한 개선은 요원해졌다.  소  말하는 ‘이  노

동시장’(Doeringer & Piore, 1971) 는 ‘분 된 노동시장’(Edwards, 

1979)이 유연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2.5배나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고용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 경

제  문제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이나 상 으로 건강문제와의 

직 인 연 성을 구명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김일호, 2006).  

그러나 비정규직의 발생 원인과 개념에 한 연구들이 심화된 결과(권

혜자․박선 , 1999; 남재량․김태기, 2000; 이병훈․윤정향, 2001), 비정

규직이라는 고용조건이 야기한 결과에 한 경험  연구가 축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비정규직의 범주를 특화하여 그 취약성을 밝힌 연

구들, 를 들어 여성 비정규직에 한 연구들이 증가되었고(정진주․ 

황정임, 2005; 김종숙 외, 2005), 그 결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이 건

강 악화에 미치는 기 을 밝히려는 통합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차이는 사회경

제  불평등  건강수 에까지 부정 인 향을 심화 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물론 이 의 많은 연구들이 비정규직 종사 여부에 따

른 사회 경제  불평등을 보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 등의 직업 

계층이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가에 하여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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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Bardasi & Francesconi, 2004).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규직과 비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특징 인 양상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어떠한 연 성을 갖는지 살펴보되, 이 문제를 종단  자료를 이

용해 인과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2. 연구배경

1) 직업 불안정성과 건강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2000년 에 세계 으로 노동자의 25∼

30%인 7억 5천만명 내지 9억명 가량이 불완 고용(underemployment) 

상태에 처해 있다.  유럽의 경우 트타임, 임시계약직 등 유연화된 고용

이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15%나 증가하 다.  트타임 노동자들의 비

율은 네덜란드에서 33%, 스 스, 스웨덴, 국에서 약 25%에 이르고 있

다(공유정옥, 2002).

일반 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typical, standard)' 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 

노동이라 한다.2) 비정규 노동형태는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도 , 탁 등), 단시간근로, 견근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공유정옥, 2002).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고용 조건에서 비롯

되는 사회  불이익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정규직 노동

2) 1990년  이후 세계 으로 형 인 고용 계, 즉 장기고용과 일제노동 그

리고 2자간 고용계약을 벗어난 비 형 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확 되었다.  

이것은 간 고용에 한 ILO의 입장 변화에서도 확인되었다.  ILO는 종래 노동

자 견을 비롯한 간 고용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하나로 악하여 이를 

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 련 서비스업이 발 하자 

1997년 민간고용서비스사업 약(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제

181호)이라는 권고를 채택하여 탄력  고용을 용인하게 된다(은수미, 2007: 7-8; 

문무기, 2005: 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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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안정 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수요에 응하여 노동자의 수를 조정하는 외 ․수량  유연성, 

기업업무의 일부를 용역이나 하청으로 빼는 외부화, 수요에 따라 노동

자가 아닌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내 ․수량  유연성, 수요에 따라 직

무의 할당이 달라지는 기능  유연성, 노동비용과 임 이 조정되는 임

의 유연성 등 다양한 측면의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는 실 노동시장

에서 재 어떠한 고용 유형의 노동자이든 고용 불안정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 불안정성이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되는데, Davy 등(1997)은 “업무 지속성을 측할 수 없는 상

태”로, van Vuuren과 Klandermans(1990)는 “직무 수행의 미래에 한 

우려”로, Heaney 등(1994)은 “ 재 직업의 계속에 한 잠재  ”이

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고용 불안정성은 실직과는 구별

됨을 알 수 있다.  실직은 고용 상태의 즉각 인 변동이지만, 고용 불안

정성은 미래에 한 지속 인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일상의 경험이다

(Sverke & Hellgren, 2002).  지속 인 불확실성에 처해있는 상황인 고

용 불안정은 안녕(安寧)을 해치고 부정  감정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수 에서 효과 이고 한 응 략을 갖추기 어

렵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다.  

서구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건강의 문제를 단하는 체지표로 결근일

수[즉, 병결(炳缺)]를 연구하 다.  이 수치는 규모 다운사이징 시기에 

큰폭으로 증가하 고, 다운사이징이 감속화되던 1993년 이후에도 꾸

한 증가를 보 다.  즉, 다운사이징이 최악의 고비를 넘겨 어느 정도 직

업 불안정이 경감된 뒤에도 노동자들의 건강수 은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와 같은 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직

업 불안정, 업무부담  통제력 등 노동의 특성변화, 직업 불안정상태

에 따른 노동자의 사회  계 악화,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 응하기 

하여 흡연, 음주 등 건강 련 행동의 악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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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고용 불안정에 한 연구들은 직 인 고용형태 

는 고용지 를 다루지 못하고 사회심리 인 요인으로 문제를 환원시키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은 고용형태의 변동을 통해 구

체 으로 근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임  근로자의 경우 그 변동 

추이를 통하여 건강수 을 추  조사할 수 있다.  그 다면 고용 불안

정의 직  상집단인 비정규직에게서 나타나는 고용지  변동의 건

강 결과는 무엇인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격차에 한 연구들

비정규직에 한 차별, 를 들어 임 , 낮은 부가 여, 열악한 근

로조건, 승진기회의 제한, 고용불안정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  불평등

은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존재 여부에 한 의문으로 이어져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낮추고 정신 , 육체  악 향을 미친다(Burchell, 

1999; Saloniemi et al., 2004; Benach et al., 2004; Virtanen et al., 2005).  

그런데 고용상태의 임시성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은 건강 불평등의 결

과를 낳는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고된 건강 결과를 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Aronsson과 Goransson(1999)은 스웨덴의 

노동시장을 계층화한 후 그 하층집단에서 나이, 성별,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우울증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Virtanen 등(2003)은 핀란

드의 병원 직원을 상으로 향  코호트를 2년간 추  조사하여 그

들의 정신  피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지 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수면방해와 같은 건강 장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육  골격 계통의 이상에 해 살펴보면 Silverstein 등

(2002)은 미국의 9년간 산재 보상요구 건수(N=392,925)를 조사하여 임

시직의 업무 련 비외상성 연조직 이상을 보고하 다.  Failde 등

(2000)은 스페인의 병원 직원을 상으로 나이, 성별, 사회경제  지 , 

BMI, 건강행태를 보정한 상태에서 임시직의 요통 비율이 유의하게 높

았음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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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건강수 이나 질병에 한 연구가 있는데, Virtanen 

등(2001)은 핀란드 병원직원들에게서 주  건강수 에 한 불만이 

있었음을 보고하 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시 공무원을 상으로 나

이, 성별, 사회경제  지 , 혼인 여부를 보정한 상태에서 만성  질병

의 분포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지 하 다(Virtanen et al., 2002).  

이외에도 Kivimäki 등(2003)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1.2-1.6

배 높은 사망률을 보고 하 으며, 같은 연구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이나 

흡연에 의해 암으로 사망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김일호 등(2005)에 따르면 남자정규직에 비해 여자비정

규직에서 유의하게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OR=2.01, 95% CI: 

1.39-2.09).  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성질환, 성질

환, 사회 심리  건강, 자가 건강수  등 다양한 건강지표에서 건강수

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6; 김일호, 2006).  강 호

와 김혜련의 연구(2006)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 험이 3.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용상태를 제외한 나

머지 변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짝짓기한 후 건강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여 히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상태의 불안정이 건강상태에 부정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김명희․도 경, 2006).  

결국 동일한 노동조건이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의 건강에 직간 인 건강 해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정규

직의 경우 산업별, 고용형태별로 그 근로조건의 양상에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윤정향 외, 2002), 각 집단의 특이효과가 상쇄되지 않은 개별  

근이 요청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조건에 한 다양한 연

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인과 인 결론을 확증할만한 종단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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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 조사(KLIPS: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1~3차년도 개인  가구 설문결과와 4차년

도의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이용한 종단  연구이다.  알려진 것처럼 

노동패 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표하는 

패  표본 구성원 약 5,000가구의 가구 구성원을 상으로 1년에 1회 경

제활동  노동 련한 요인들을 추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1998년도

부터 시작되었으며 종단  연구에 합하다(<http://www.kli.re.kr>).  

이 연구는 노동패  4차년도까지 추  조사된 8,464명  1~3차년도 조

사결과에 자신의 고용 지 를 임 노동자로 응답한 2,151명을 선별하고 

1~4차년도 조사 결과의 주  건강 상태에 결측과 무응답이 있는 243명

을 제외한 1,908명을 우선 으로 추출하 다.  그리고 이 에서 직  자

체가 고용형태 변동에 한 연구로 치 않은 목사, 의회의원, 기업 고

 임원 등인 응답자 30명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용형태의 변화

가 극히 불안정한 사례를 일부(N=89명) 제외하여 1,789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재, 비정규 노동자에 한 정의는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의 형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non-

precarious job)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제로 일을 하며 사

용자와 직  고용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정규

근로에서 벗어나면 비정규노동자로 정의하는 배타 인 분류방법을 

용하 다(장지연, 2001; 박진욱 외, 2007). 일반 으로 비정규직의 분류

는 2002년 7월 노사정 원회가 합의한 정의  범주 구분이 있으나, 고

용형태와 련하여 기간제, 단시간, 견 노동자는 아니지만 고용이 불

안정한 근로계층이 범 하게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면 <표 1>에서 

C 집단인데, 재 통계청은 임시, 일용 근로자 에서 A+B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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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기에 해서 A+B 뿐만 아니라 C 역

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안주엽 외, 2001; 정이환, 

2003).  이들은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계속근로를 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비정규직의 범

로 규정하 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의 고용 지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고용지 의 범주

구분
비정규

정규 총계
불안정 시간제 비 형

상용 A D
7,926

(52.9%)

임시
B C

7,043
(47.1%)일용

총계
5,483

(36.6%)
9,486

(66.4%)
14,969

(100.0%)

* 이인재(2007: 5)에서 수정인용

<표 1> 비정규의 정의에 따른 모수 추정의 차이

2) 연구설계

가. 설명변수

이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는 고용변동의 유형이다.  이를 하여 두 가

지 차가 용되었다.  

첫째, 비정규직의 범  추정인데, 의 <표 1>의 기 에 따라서 A+B+C

의 범주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는 구체

인 분석 방법으로 박진욱 등(2007)의 연구를 따라 조작  분류를 용

하 다.  그 결과 이 연구의 비정규직 범 는 노동패  자료에서 본인의 

고용형태에 해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종사상의 지 가 임시・일

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임 의 지  방식이 주 제/격주제/일당제/도

제/기본  없이 능력・실 에 따라 지 된다고 응답한 경우, 시간제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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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응답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 견 근

로라고 응답한 경우, 퇴직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물론 

노동패  자료에는 스스로 비정규직 여부를 밝히는 문항이 있으나 이것이 

3차 설문부터는 제외되었으며 <표 1>의 기 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라 보기

에는 비정합 인 조건들( 를 들어, 실제 임 의 지 방식, 견근로여부, 

근로계약기간 여부 등)이 많아서 이러한 재분류 방식을 택하 다.  

둘째, 고용변동 경로에 한 매칭이다.  우선 3개 시  자료에서 모두 

정규직이거나 모두 비정규직인 경우는 각기 '정규직 유지'와 '비정규직 유

지'로 처리하 다.  다음으로 1차 는 1,2차 자료에서 비정규직이었으나 

그 이후에 정규직이 된 경우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로 처리

하 다.  반 로 1차 는 1,2차 자료에서 정규직이었으나 그 이후에 비정

규직이 된 경우에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로 처리하 다.  다

만, 1,3차년도에서 정규직이었으나 2차년도에서는 비정규직인 경우나 1,3

차에서 비정규직이었으나 2차년도에서는 정규직인 경우는 고용형태의 변

동이 극히 불안정한 직무로 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실제로 이러

한 자료는 분석에 투입된다 하여도 의미 해석이 곤란하므로 시계열 자료

에서 극단치로 간주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범주와 고용형태 변동에 한 이러한 조작  정의방식은 비

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한 가교(假橋)인지 아니면 오늘날의 고용조건

에서 1차 노동시장 진입에 한 허구  환상만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지에 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남재량․김태기, 2000; 한 ․장

지연, 2000).  사실 노동시장이 구조 으로 분 된 결과로 비정규직에서 정

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차 낮아졌고, 그 결과 다수의 비정규직들이 비

정규직→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업→비정규직이라는 폐쇄회로 속을 

할 경우(남재량․김태기, 200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사회  

이동이라기 보다는 역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노동시장의 구

조  분 에 한 거시-구조 인 변수도 고려하는 다층모형이 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명변수의 수 별 복합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으

며, 정규직을 기 집단으로 비정규직의 건강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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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응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변수는 주  건강상태인데, 매우 간단하

고 자기 본 인 평가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건

강 연구의 결과 변수로써 상  비교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Ferraro 

& Su, 2000; Burström & Fedlund, 2001; Lindaström et al., 2001).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에 포함된 재 건강상

태에 한 질문을 이용하 다.  이것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5  리커

트 척도인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불건강’으로 처리하여 건강

과 불건강에 한 이항 변수를 만들었다.  주  건강상태가 '보통'인 

경우는 연구집단의 맥락에 따라 흔히 재조정되는데 작업조건상 건강에 

미치는 폭로요인이 많을 경우 이 범주를 불건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은 고용형태의 변동이라는 상  차이를 

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작화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수

을 사실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증폭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반응변수인 건강은 년도의 고용형태 변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지

에 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해석되었다.  이러한 주  건강수  평

가 척도는 일견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질병 여부와 개인 인 상

병에 한 체감을 모두 반 한다.  일반 으로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에 

한 개인들의 평가는 매우 흡사하다는 보건학 /의학  연구 결과들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SF-36이나 맥아더 척도(McArthur 

scale)에도 주  건강지표는 폭넓게 용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  

다. 혼란변수와 폭로요인

이 연구는 산업역학  설계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과 건강

수  간의 원인  연 성(causal association)을 밝히는 미시 연구이다. 

원인  연 성이란 한 사상(寫像)의 양과 질을 변화시켰을 때 다른 사

상의 양과 질도 따라서 변화하는 두 사상 간의 계이다(김정순, 2000).  

그런데, 실험상태가 아닌 자연상태에서는 찰요인과 결과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간 원인  연 성이 일반 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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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통계  추정에 

해 가능한 혼란변수와 폭로요인을 상정하 다.  

우선 고용변동이 주  건강수 에 향을 다는 인과  가설을 

제시할 때 반응변수인 건강수 에 향을  수 있는 제 3의 혼란변수

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차년도 부가조사에 포함된 음주, 

흡연, 운동, 정기 건강검진 여부, 지병 보유 여부, 의료기  이용 경험을 

혼란변수로 반 하 다.  

다음으로 폭로요인은 찰하고자 하는 설명변수 이외에 개별 사례들

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사회경제 치지표

(SEP: Socio-Economic Position)와 노동조건 련 변인을 포함시켰다.  

교육수 은 졸 이상을 기 집단으로 고졸, 졸, 졸 이하로 분류하

으며, 혼인 여부는 기혼을 기 집단으로 미혼, 이혼․사별․별거로 

분류하 다.  흡연여부는 연을 기 으로 흡연의 효과를 보았으며, 음

주는 '  안함'을 기 집단으로 '가끔 한다'와 '자주 한다'로 분류하

다.  운동은 '한다'를 기 집단으로 '하지 않는다'의 효과를 보았으며, 

정기검진 역시 '한다'를 기 집단으로 '하지 않는다'의 효과를 보았다.  

지병 여부는 '없다'를 기 집단으로 '있다'의 효과를 보았는데 4차년도 

조사에서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집단의 3/4가 정기 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변수 투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

었다.  1년내 병원 이용여부는 '없다'를 기 집단으로 '있다'의 효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은 각 가구의 근로소득, 융소득, 부동

산소득, 이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을 구한 

후에 이를 가구원 수에 따라 보정하는 OECD의 연구 방법을 용하

다(김일호 외, 2005; 강 호․김혜련, 2006; 박진욱 외, 2007).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β=1, V=0.5). 가구 소득은 상  25%,  50%, 하  25%

로 구분하 으며 기 집단을 상  25%로 정하여 소득이 을수록 건강 

수 이 얼마나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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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보정월가구소득
단  월평균가구소득  가구원중성인수  가구원중어린이수
 동등화지수

  

3) 분석방법

고용형태의 변동에 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평균치

를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인과  결론을 끌어내는데 근본 인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일

반화 추정 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용하

으며 고용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시간 지체(time-lag) 효과를 반 하

다.  기본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하지만 SAS/GENMOD를 

이용하여 1~3차 웨이 의 반복측정 결과를 고려한 Exp(B)값을 도출하

다.  GEE는 패 간 는 체 패 자료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데 사

용되는데, 특히 정규분포로부터 이탈하는 다변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용한 것으로 GLM에서는 다루

기 어려운 반복측정 시계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Liang 

& Zeger, 1986).  이것은 모수의 분포에 한 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의 연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변수의 주변분포  찰된 상 계 구조를 통해 유사우도함수에 

근거한 근  추정량을 산출한다는 장 이 있다.  특히, 이분형 반응

변수가 수차례 측정되는 의학, 보건학 연구에서는 측정값들 간의 상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반드시 용해야 한다(임희정 외, 

2004; Shin & Park, 1996).  이 연구에서 노동자 개인의 건강수 은 시

간의존성이나 가변 인 공변성을 띨 수 있다.  그래서 이 게 GEE를 

통해 해당 웨이  기간 동안의 찰값의 동시 추정을 시도하 다.  베

타값 산출을 한 GEE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Liang & Zeger, 1986).  

     









    ,   estimated β～N(β,∑)

   단, Vi는 xi가 주어졌을 때 yi의 행렬이며, α는 상 구조의 가능한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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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패 조사는 각 조사년도마다 횡단면 가 치와 종단면 가 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은 표본추출확률 계산,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의 3단계로 진행된다.  표본추출확률은 표본의 모집단에 

한 부분포함 문제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무응답 조정은 응답가구원

과 무응답 가구원을 상으로 로짓모형을 설정하여 응답확률추정치를 

구한다.  여기에 표본 데이터의 한계분포를 모집단의 한계분포와 같게 

조정하여 표본틀의 과소 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층화를 거쳐 가

치가 부여된다(KLIPS, 2007).  이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기 시 인 

1차년도 횡단면가 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4. 분석결과

우선 연구 상의 일반  특성과 고용형태를 살펴보았다(<표 2>).  이

것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이 연구의 비정규직 범 인 <표 1>의 A+B+C

를 한정하는 근거이자 노동패 의 측정변수 변경에 해 응하여 다

양한 범주에서 비정규직의 요소를 고려하기 한 것이었다.  결과에 따

르면,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는 1차와 2차년도 각각 19.97%, 

20.45% 으며, 고정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가 연차별로 각기 97.15%, 

97.42%, 90.94% 다.  작업형태가 트타임인 경우는 연차별로 10.07%, 

6.63%, 5.66% 으며, 종사상 지 가 임시나 일용인 경우는 각기 

15~16% 내외 다.  임 의 형태는 월 제나 연 제가 아닌 경우가 

14~16% 내외 다.  3차년도에 추가된 견근로 해당자는 5.76%, 퇴직

이 없는 노동자는 29.07% 다.  

다음으로 고용형태 변동의 종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3>).  이 

연구에서 정한 기 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도는 분석기간인 1998~2000

년 사이에 최소 27.72%에서 최  39.41% 다.  특이한 은 2000년도에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는 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평균 10% 이상 비정규직이 많았다.  고용형태

의 변동을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정규직 유지'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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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1998) 2차년(1999) 3차년(2000)

N(%) N(%) N(%)

고용형태

정규직 1,431(80.03) 1,416(79.55)

비정규직 357(19.97) 364(20.45)

고정된 계약기간 여부

있다 51(2.85) 46(2.58) 72(4.02)

없다 1,737(97.15) 1,735(97.42) 1,627(90.94)

모른다 90(5.03)

작업 형태

트타임 180(10.07) 118(6.63) 101(5.66)

일제 1,607(89.93) 1,661(93.37) 1,685(94.34)

종사상 지

상용 1,500(83.99) 1,480(83.24) 1,504(84.26)

임시 114(6.38) 127(7.14) 122(6.83)

일용 172(9.63) 171(9.62) 159(8.91)

임 의 형태

연 제 46(2.57) 43(2.41) 65(3.63)

월 제 1,460(81.61) 1,489(83.60) 1,480(82.73)

주 제 3(0.17) 4(0.22) 2(0.11)

일당제 170(9.50) 138(7.75) 143(7.99)

시간제 30(1.68) 28(1.57) 28(1.57)

성과제 29(1.62) 19(1.07) 15(0.84)

실 제 47(2.63) 56(3.14) 50(2.79)

기타 4(0.23) 4(0.22) 6(0.34)

견근로 여부

그 다 103(5.76)

아니다 1,681(93.96)

모른다 5(0.28)

퇴직  보장 여부

있다 1,256(70.21)

없다 520(29.07)

모른다 13(0.73)

<표 2> 연구 상의 일반  특성과 고용형태

유지'의 비율이 52.88%  20.12%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된 경우가 19.28%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

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 경우도 7.71%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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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총계

N(%) N(%) N(%)

고용형태(1차년)

정규직 916(75.89) 375(64.43) 1291(72.16)

비정규직 291(24.11) 207(35.57) 498(27.84)

고용형태(2차년)

정규직 925(76.64) 368(63.23) 1293(72.28)

비정규직 282(23.36) 214(36.77) 496(27.72)

고용형태(3차년)

정규직 794(65.78) 290(49.83) 1084(60.59)

비정규직 413(34.22) 292(50.17) 705(39.41)

고용형태의 변동

정규직 유지 703(58.24) 243(41.75) 946(52.88)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화 91(7.54) 47(8.08) 138(7.71)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 213(17.65) 132(22.68) 345(19.28)

비정규직 유지 200(16.57) 160(27.49) 360(20.12)

<표 3> 고용형태 변동의 종류  분포

건강 수 에 해 시계열 으로 반복 측정한 패  자료의 특성을 고려

하여 GEE 분석을 하 다(<표  4>).  기 집단은 양호한 그룹으로 잡았으

며, 범주가 여럿일 경우 건강 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룹일수록 서열

값을 높게 주었다.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부(OR=1.47, 95% CI: 

1.10-1.96), 교육수 (OR=1.53, 95% CI: 1.24-1.88), 흡연(OR=1.47, 95% CI: 

1.05-2.04), 음주(OR=0.75, 95% CI: 0.61-0.93), 만성질환 여부(OR=4.56, 

95% CI: 3.35-6.21), 그리고 1년내 병원 이용 여부(OR=2.45, 95% CI: 

1.81-3.32)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 다.  이 이외에 혼인여부는 P<.1

의 수 에서 건강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결국, 정규직에 비해 비정

규직에서 주  건강수 이 더 낮을 승산비가 1.47배 더 높았다.  이것

은 이 연구에서 다른 건강 험 변수인 교육수 (사회경제  치 지표)

이나 흡연(건강행동)에 버 가는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생각건 , 만

성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해 1년내 병원을 이용한 이 있는 사람들

의 효과를 구별해내거나 이들만을 따로 살펴볼 경우 고용형태와 그 변

동의 순의미가 더 잘 나타날 것이다.  결국 고용변동이라는 구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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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
오차

승산비(95% CI) p-값

고용 형태 0.387 0.147 1.47(1.10-1.96) 0.008

교육 수 0.422 0.108 1.53(1.24-1.88) <.0001

종사상 지 0.034 0.094 1.04(0.86-1.24) 0.713

혼인 여부 0.195 0.109 1.22(0.98-1.50) 0.072

월가구소득 0.129 0.107 1.14(0.92-1.40) 0.227

주당 노동 시간 -0.005 0.003 0.99(0.99-1.00) 0.126

흡연 0.382 0.168 1.47(1.05-2.04) 0.023

음주 -0.287 0.107 0.75(0.61-0.93) 0.007

운동 0.024 0.155 1.02(0.75-1.39) 0.880

정기검진 여부 -0.210 0.146 0.81(0.61-1.08) 0.150

지병 여부 1.517 0.158 4.56(3.35-6.21) <.0001

1년내 병원이용 여부 0.896 0.155 2.45(1.81-3.32) <.0001

*  알 =0.05 (연령과 성별로 표 화)

** 고용형태: 정규직(기 집단), 비정규직

 교육수 : 졸 이상(기 집단), 고졸, 졸, 졸 이하

 혼인여부: 기혼(기 집단), 미혼, 이혼/사별/별거

 월가구소득[가구원수 보정(/10,000원)]: 소득 상  25%(기 집단),  50%, 하  25% 

 흡연여부: 연(기 집단), 흡연

 음주:  안함(기 집단),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운동: 한다(기 집단), 하지 않는다

 정기검진: 한다(기 집단), 하지 않는다

 지병 여부: 없다(기 집단), 있다

 1년내 병원이용 여부: 없다(기 집단), 있다

<표 4> 고용형태에 따른 주  건강수 의 GEE 추정†

인은 생물학  요인이나 개인행태 차원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건강

향 요소이며 개인 수 으로만 환원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GEE 분석결과를 방법론 으로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연구에서 용한 자료의 기간 문제이다.  노동패 은 국내

에서 구축된 패 자료 에서 가장 기간이 길고 학계에 리 이용된다

는 에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원에는 

건강수 에 한 문항이 매우 제한 이고 그것마 도 몇 번에 걸쳐 척

도가 변경되었다.  즉, 5차 웨이 에서 주  건강수 에 한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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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4차 웨이 에서도 부가조사 이외에는 건강에 한 복합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상을 이 게만 한정하 다.  결국, 최 의 원표본

가구에 한 자료부터 분석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패 분석의 원칙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1~3차년의 고용변동 자료가 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는 IMF 구제 융 직후로 노동조건의 변화가 다른 어느 때

보다 심했다.  물론 그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조건의 반 으로 유연화

된 노동의 방향으로 재편되었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수 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

로 상향이동 하는 것보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향이동 하는 것

이 일 되고 확실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산업동향을 반 으로 분석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의 자료를 추  찰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에 상 으로 더 민

감할 수 있는 직종이나 산업, 는 고용형태를 선별하여 그들이 갖는 

가 된 취약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GEE 추정의 안정성 문제이다.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 노동이 

그들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은 학계와 노동계, 정부 모두 심을 갖

는 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분석을 통해 인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론 으로 볼때 

엄 한 것이 아니다.  특히, 노동패 의 이용한 종단  연구들도 반복 

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 ANOVA)을 이용해 두 시 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종단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종단  연구의 통계학  제조건인 세 시  이상의 시계열 자료를 

GEE 분석을 통해 추정하 다는 에서 안정 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수행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과 일반화 추정 방정식의 비교에서도 고용형태의 변동이 있었던 집단은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건강 불평등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주  건강 수 을 반응변수로 하는 횡단  연

구 설계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  특수성(sample and time 

specific)을 견고 모델(robust model)로 확정한 은 방법론  성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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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결론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고용형태 유지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형태로의 변동은 노동자의 주  건강수 을 유의하게 악화시켰

다(OR=1.47, 95% CI: 1.10-1.96).  이러한 결과는 건강수 에 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수들인 사회경제 지표(교육수 , 혼인여부, 

가구소득),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노동조건(주당 노동시간, 종사상 

지 ), 의료이용(정기검진 여부, 1년내 병원이용 여부), 그리고 객  

건강상태(지병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통계 인 의미가 있는 수 이

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건학  에서 노동조건에 한 연

구는 70~80년  이후부터 꾸 히 확장되어 왔으며, 특히 산업재해와 같

은 인명손실 문제는 큰 사회  장을 낳았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에는 노동력이 지구화된 결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정민수, 

2007: 1-82), 비정규직 고용형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제시되었다(신순

철과 김문조, 2007: 205-224; 박진욱 외, 2007: 388-396).  이 연구는 후자

의 문제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형태 변동 문제를 다루었다.  연

공서열이나 종신고용과 같은 기존 노동체계가 격히 허물어지고 주변

화된 노동시장이 확 되는 과정에서 1차 노동시장의 입직구(入職口, 

job entry)는 매우 좁아졌다는 에서 모든 노동자는 고용형태의 변화

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면 사회인구학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 

하에서도 취업지 는 개인의 주  건강상태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신순철․김문조, 2007).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가 더 큰 

고용형태 변동을 경험했으며, 그에 따른 주  건강수 도 훨씬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욱 외, 2007).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 으로 비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건강상태에 유의한 향을 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방법론 으로 볼때 기존 연구들은 시계열 자료를 횡단면 평균

값으로 바꾸거나 결합시계열 회귀분석을 도입하 다는 에서 고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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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직 으로 일정 기간 후에 건강수 에 미치는 향을 본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용한 GEE 분석에 의하면 고용형태의 변화를 거친 비

정규직에서의 주  건강수 이 정규직보다 더 낮을 확률이 47% 더 

높았다.  이것은 함께 투입된 다른 건강 험 변수인 교육수 (사회경제

 치 지표)이나 흡연(건강행동)에 버 가는 정도로 높은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을 유지한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의 변동이 

진 으로 건강 악화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므로 고용변

동이라는 구조  요인은 생물학  요인이나 개인행태 차원으로는 통제

할 수 없는 건강 향 요소이며, 따라서 비정규직의 건강문제를 개인 수

으로만 환원하여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즉,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에 

한 정책  개입이 요청된다 하겠다.  

아울러,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 비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으로 환된 집단에서도 여성

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집단

이라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장지연, 2001; Kim et 

al., 2006).  그러므로 고용형태와 계없이 여성의 노동조건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달리 가족

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건강에 해 상 으로 민하나 자신

의 건강에 쏟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도 부합된다(안연순 외, 1999; 안연순 외, 2002; 박진욱 외, 2007).3)  그

러므로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을 구조 으로 근하되 각 집단별 노동조

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이 연구에서 남,녀 모두 비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55세 이

상의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남성: 22.0%, 여성:18.75%),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노동자의 비율이 높았으며(남성:41.5%, 여성:51.88%), 서비스업이나 육체

노동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86.94%, 여성:74.38%). 이는 국민건강 양

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정규노동자 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결과

로서 사회경제  지 의 취약성이 고용형태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

여 다(김일호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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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비정규직 노동의 사

회  취약성에 을 맞추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여타의 정규직 

일자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비

록 <표 1>과 같이 C그룹을 포함하기 하여 비정규직으로 복합 인 기

으로 선별하 으나 그것이 고용형태 변동의 건강 결과에 주는 향

은 추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이미 노동시장에 편입된 집단만을 

연구 상으로 하 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집단은 연구 상에서 락되었다.  따라서 연구 상 집단 반에 

걸쳐 소  말하는 “건강한 노동자의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용형태의 변동과정에서 건강한 노동자의 역선택 효과가 개입되었

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상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

를 장기 으로 추 하여 고용의 불안정과 건강상태의 악화가 어떠한 

인과 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용한 결과 고용형태의 

지 가 열악했던 집단은 정규직을 유지한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건

강 불평등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3년에 걸친 고용상태의 변

화가 주  건강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

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용형태 

불안정에 한 사회정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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